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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신 : 각 언론사 제위

발   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
제    목 :
[민변][논평]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

대하여 즉각 항소하라

전송일자 : 2014. 9. 16.(화)

전송매수 : 총 2매

[

 

논 

 

평] 

 

검찰은 

 

원세훈 

 

전 

 

국정원장에 

 

대한 

 

공직선거법위반 

 

무죄판결에 

 

대하여 

 

즉각 

 

항소하라

 

 

지난 9. 11. 

 

서울중앙지법 

 

형사제21

 

부(

 

부장판사 

 

이범균)

 

는 

 

국정원법 

 

위반 

 

및 

 

공직선거법 

 

위

 

반죄로 

 

기소된 

 

원세훈 

 

전 

 

국정원장에 

 

대한 

 

선고공판에서 

 

공직선거법 

 

위반 

 

혐의에 

 

대하여 

 

무

 

죄를 

 

인정하며 

 

징역 2

 

년6

 

월, 

 

집행유예 4

 

년을 

 

선고하였다.

 

이에 

 

대하여 

 

검찰은 

 

항소기간을 

 

이틀 

 

앞둔 

 

현재까지도 

 

항소의사를 

 

밝히지 

 

않고 

 

있다. 

 

일반

 

적인 

 

형사사건에서도 

 

무죄판결을 

 

받으면 

 

즉각 

 

항소하는 

 

전례에 

 

비추어봤을 

 

때 

 

이러한 

 

검찰

 

의 

 

태도는 

 

이해하기 

 

어려우며 

 

이번처럼 

 

사회적으로 

 

논란이 

 

되는 

 

사건의 

 

경우 

 

더욱 

 

그러하

 

다. 

 

실제 

 

검찰은 

 

지난 5

 

일 

 

직파간첩 

 

사건의 

 

홍모씨에 

 

대하여 

 

무죄 

 

판결이 

 

내려지자마자 

 

즉

 

각 

 

항소의사를 

 

밝혔으며, 

 

국정원의 

 

증거조작이 

 

드러난 

 

유씨 

 

사건에 

 

대하여도 

 

대법원에 

 

즉각 

 

상고한 

 

상태이다.  

 

반면 

 

국정원법 

 

위반에 

 

대하여 

 

유죄판결을 

 

받은 

 

원세훈 

 

전 

 

국정원장은 

 

오히려 

 

자신의 

 

결백을 

 

주장하며 

 

이미 

 

항소장을 

 

제출하였다. 

 

이제 

 

검찰은 

 

좋든 

 

싫든 

 

이번 

 

원세훈 

 

사건에 

 

대하여 

 

항

 

소심의 

 

판단을 

 

받아야 

 

할 

 

상황이다. 

 

그렇다면 

 

정치개입을 

 

인정하면서도 

 

선거개입은 

 

아니라

 

는 

 

괘변 

 

뿐만 

 

아니라 

 

정치개입을 

 

인정하면서도 

 

집행유예를 

 

선고한 

 

봐주기 

 

판결에 

 

대해 

 

즉각 

 

항소하였어야 

 

마땅하였다. 

 

더구나 1

 

심 

 

재판부는 “

 

피고인의 

 

행위가 ‘

 

선거 

 

또는 

 

선거 

 

결과에 

 

영향을 

 

미치는 

 

행위’

 

에 

 

해당할 

 

여지가 

 

있음은 

 

별론으로 

 

한다”

 

고 

 

판시하여 1

 

심에서 

 

기소된 

 

공직선거법 

 

제 85

 

조(

 

공무원의 

 

선거 

 

관여 

 

금지)

 

가 

 

아닌 

 

제86

 

조(

 

공무원의 

 

선거에 

 

영향을 

 

미

 

치는 

 

행위 

 

금지)

 

에 

 

의해서는 

 

처벌 

 

할 

 

수도 

 

있음을 

 

시사하였다. 

 

검찰은 1

 

심에서 

 

제86

 

조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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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적으로 

 

추가하여 

 

공소유지를 

 

못한 

 

과오를 

 

항소심에서라도 

 

만회하여야한다.

 

원세훈 

 

판결이 

 

있기까지 

 

정치검찰의 

 

행태를 

 

더 

 

이상 

 

지적하지 

 

않겠다. 

 

검찰이 

 

명백히 

 

선거

 

법 

 

위반인 

 

사건에 

 

대해서도 

 

계속 

 

정권의 

 

눈치를 

 

보며 

 

항소를 

 

미루거나 

 

포기한다면 

 

이는 

 

권

 

력에 

 

굴종하는 

 

정치검찰임을 

 

다시 

 

한 

 

번 

 

인정하는 

 

것이며 

 

사법정의를 

 

훼손하는 

 

당사자가 

 

되

 

는 

 

길임을 

 

명심해야 

 

할 

 

것이다. 

 

검찰은 

 

흔히 

 

칼에 

 

비유된다. 

 

검찰은 

 

이제라도 

 

정권의 

 

유지를 

 

위한 

 

칼이 

 

아니라 

 

민주주의와 

 

사법정의를 

 

지켜내는 

 

명검이 

 

되기를 

 

기대해본다. 

 
2014. 9. 16.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

 

회장  

 

한 

 

택 

 

근


